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〔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(3공구)〕

 

□ 점검일시 : 2017.09.06 (수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윤원섭,정진혁
 

 

 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은 복공설치 작업중으로 용접작업

장으로 이동하는 통로 중간에 개구부가 있어 높

이는 높지 않으나 빠질 경우 전도사고의 위험이

있으므로 복공 완료전까지 발판 등으로 안전통

로 확보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

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56조(작업발판

의 구조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 백호 작업자가 미사용 중인 버켓과

브래이커를 낙하 단부에 거치하여 장비 교체 과

정에서 버켓과 브래이커가 낙하할 수 있고, 안전

핀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작업자가 고소상단으로

올라갈 경우 추락재해의 위험도 있으므로 낙하

및 추락 위험이 없는 개소에 거치하도록 재발방

지 교육요망

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은 복공설치 작업중으로 가설통로

에 둥근 강관자재가 구름방지 없이 적치 되어 있

어 작업자 통행시 밟게될 경우 전도사고의 위험

이 있으며, 굴러 복공이 미설치된 개소로 구를 경

우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통로에

방치되지 않도록 정리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

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 복공 및 안전난간 설치중인 작업장

에 용접 및 강재를 절단하는 고속절단기 작업시

에는 근접거리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작업장소에

적합한 불꽃비산방지 조치를 해야하나, 용접 및

고속절단기 작업장 모두 근접거리에 소화기가

미배치 되어 있으며 불꽃비산방지 조치도 없는

상황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요

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1(용접작업

및 용접기), 026(고속절단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 작업장에 설치하기 위해 반입된 분

전반은 현재 수전이 안된 상태로 콘센트 용량

(16A)에 비해 누전차단기의 용량(30A)이 높아

16A~30A 사이의 전기기구를 장기간 사용할 경

우 콘센트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

로 적정용량으로 교체 후 사용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

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


